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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양육비 선지급 Q&A

➊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무엇인가요?

➊-1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뭔가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 자녀 각각의 나이 만 19세, 만 15세, 만 13세로 총 3명을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 신청시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총 2명(만 15세, 만 13세 자녀 해당

예시 2) 7월에 선지급을 신청하였다면, 6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3) 2025년 기준 만 18세는 2006년 이후 출생한, 생일 미도래 자녀

➊-2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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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양육비 선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➋-1 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예시 1)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2025년 7월 20일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중위소득에 관한 판단은 

➋ - 2,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를 참고 바랍니다.

 3.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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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2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판단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자

 2. 그 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기준 : 2025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8,987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8,03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6,66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2,288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7,208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2,642 506,004 496,008 552,2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v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➋-3 양육비 선지급 관련 ‘가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중위소득확인 등에 필요한 ‘가구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및 그 (재혼)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

 -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재혼)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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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4 자녀가 고3이나 06년생인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의 학년과 관계없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➋-5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 개인회생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중인 경우’ 지원합니다.

➋-6 양육비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➋-7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채권자의 정기적‧간헐적 양

육비 입금 또는 만남(연락)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을 증빙 등

을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➋-8 양육비 채권자가 한국에 없는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육비 채권자는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내국인에 한해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

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

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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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양육비 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➌-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➌-2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은 2025. 7. 1.부터 가능합니다.

단 필요로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➌-3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 전 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➌-4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정보 입력 후, 다음의 내용 참고하여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선지급 대상 자녀 포함)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부 발급, ‘묶음 파일’로 첨부

 - 첨부가능 파일형식: JPG, PNG, PDF, ZIP (파일 크기 5MB로 제한)

 - 각 서류들의 명칭과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v 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대용량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 수신 전자우편 주소: csak2025@csak.or.kr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하여 파일 첨부 후 보내주세요.

메일 형식이 다르거나 첨부파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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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5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PC 등 제반사항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관련 협력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협력기관)  하단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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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센터명 연번 지역 센터명

1

서울

강동구가족센터 02-471-0812 44

강원

동해시가족센터 033-535-8377
2 강북구가족센터 02-987-2567 45 삼척시가족센터 033-576-0761
3 노원구가족센터 02-979-3501 46 원주시가족센터 033-765-8135
4 도봉구가족센터 02-995-6800 4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5 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48 태백시가족센터 033-554-4003
6 동작구가족센터 02-599-3301 49 횡성군가족센터 033-344-3458
7 서대문구가족센터 02-322-7595 50

충북
단양군가족센터 043-421-6200

8 서초구가족센터 02-576-2852 51 옥천군가족센터 043-733-1915
9 송파구가족센터 02-443-3844 52 증평군가족센터 043-835-3572
10 용산구가족센터 02-797-9184 53 충남 당진시가족센터 041-360-3200
11 중랑구가족센터 02-435-4142 54

전북

군산시가족센터 063-443-5300
12

부산

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50 55 김제시가족센터 063-545-8506
13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1-580-9000 56 남원시가족센터 063-631-6700
14 연제구가족센터 051-851-5002 57 순창군가족센터 063-652-3844
15 영도구가족센터 051-414-9605 58 익산시가족센터 063-841-6040
16 군위군가족센터 054-383-2511 59 정읍시가족센터 063-531-0309

대구

17 달서구가족센터 053-593-1511 60

전남

나주시가족센터 061-339-9800
18 달성군가족센터 053-636-7390 61 목포시가족센터 061-247-2311
19 대구동구가족센터 053-961-2203 62 순천시가족센터 061-755-5355
20 대구북구가족센터 053-327-2994 63 여수시가족센터 061-692-4172
21 수성구가족센터 053-795-4300 64 완도군가족센터 061-555-4100
22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032-547-1017 65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23 남동구가족센터 032-467-3904 66 진도군가족센터 061-544-9993
24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08-0121 67 함평군가족센터 061-324-5431
25 인천서구가족센터 032-569-1560 68

경북

경산시가족센터 053-819-5500
26 옹진군가족센터 032-880-1720 69 구미시가족센터 054-443-0541
27

광주
광주남구가족센터 062-351-9337 70 상주시가족센터 054-531-1342

28 광주동구가족센터 062-234-5790 71 안동시가족센터 054-853-3111
29 광주북구가족센터 062-363-2963 72 영천시가족센터 054-334-2882
30

대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 042-252-9989 73 의성군가족센터 054-832-5440

31 대전서구가족센터 042-520-5928 74 청도군가족센터 054-373-8131
32 울산 울산남구가족센터 052-274-3136 75

경남

거제시가족센터 055-682-4958
33

경기

동두천시가족센터 031-863-3801 76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34 성남시가족센터 031-755-9327 77 산청군가족센터 055-972-1018
35 시흥시가족센터 031-319-7997 78 양산시가족센터 055-382-0988
36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79 진주시가족센터
37 안양시가족센터 031-8045-5572 80 창녕군가족센터 055-532-1606
38 양평군가족센터 031-775-5951 81 창원시마산가족센터 055-244-8745
39 여주시가족센터 031-886-0321 82 통영시가족센터 055-640-7900
40 의왕시가족센터 031-429-8931 83 함안군가족센터 055-583-5430
41 이천시가족센터 031-637-5525 84

제주
서귀포시가족센터 064-732-6482

42 평택시가족센터 031-615-3952 85 제주시가족센터 064-725-8005
43 세종 세종시가족센터 044-86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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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양육비 선지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➍-1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5.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8.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➍-2 송달/확정 관련 서류와 집행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답변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들은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집행권원 1부(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 관련 서류 1부

  * 확정일이 나오지 않는(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협의 또는 재판(조정, 화해 등)의 방법

으로 이혼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이혼사건번호 검색 > 화면캡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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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3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제출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디지털ARS) 1577-1000

 - 기타 지사방문, 또는 우편고지서 확인

➍-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답변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접수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진행중이나 소송의 결과가 없는 등 ‘노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02-3479-5690)로 문의 

바랍니다.
 

2. 개별적으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제출가능
 

3. 또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한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관련 접수증명원 등

➍-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이행원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선지급 신청서류를 다 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신청시의 상황과 선지급 제도 신청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이행원에서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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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양육비 선지급, 신청 이후는?

➎-1 신청 후 접수 등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신청 후 진행상황은 다음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 (전화) 1644-6621

➎-2 접수가 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답변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➎-3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의 ‘모니터링’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Œ양육비 이행내역과 � 선지급 지급 요건 변경 
현황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이행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선지급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사망·실종·혼인 등 가구원 구성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 지급 유지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내역은 매월 1일~5일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기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 시 선지급금 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시기와 그 금액을 입력, 저장합니다(받은 양육비가 
없다면 ‘0’원 기재). 

이 외의 요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제출: check@csak.or.kr

  * 우편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양육비 이행내역 미회신(미작성)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지급취소 및 지급된 금

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1 -

➏ 양육비 선지급, 다른 것도 궁금해요!

➏-1 타 복지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➏-2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에서 탈락하나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

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

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589,899원 (3인가구) 753,803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➏-3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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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양육비 선지급 온라인 신청, 도와주세요!

➐-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링크주소),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전 휴대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PASS인증, QR인증, 

문자인증 3가지로 가능합니다.

➐-2 휴대폰인증 하려는데 PASS 알림 또는 문자가 오지 않아요. 

답변
휴대전화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PASS 알림 또는 인증 문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➐-3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또, 자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자가점검은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더라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고 자가점검을 다시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어려움 등 우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선지급�대상�요건)

� -� 집행권원(정기급�채권)� 보유

� -� 중위소득� 150%�이하

� -� 양육비�전액�미지급(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 -� 양육비�이행확보�노력�등�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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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4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이 작아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입력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신청은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PC를 활용하여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➐-5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오타일 수 있으니 재입력 권유드립니다.

➐-6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지급 신청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선지급 신청인이 동일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답변

양육비 선지급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청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원가입(혹은 로그인) 후 신청

(동일인인 경우) 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및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 중

귀하의 회원 식별정보가 미수집되어 나타난 메시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외 양육비 선지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누리집 상단 메뉴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 전화 상담(1644-6621) 주간 09시~18시


